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5,990,711 28,379,721

일반회계 734,737,698 22,042,131

특별회계 211,253,013 6,337,590

공기업특별회계 129,702,492 3,891,07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657,481 649,7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686,604 1,340,5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358,407 1,900,752

기타특별회계 81,550,521 2,446,516

주택사업특별회계 3,250,938 97,52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481,555 134,4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00,000 36,0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19,567 3,58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838,427 55,153

교통사업특별회계 7,514,541 225,43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4,256,021 1,327,681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8,889,472 566,684

제 2 조 세입 ㆍ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ㆍ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11,25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